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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실행 수단의 변화에 관한 연구:
통합적 제도 접근방법의 적용*

1)정재진**

이 연구는 재정분권 수단의 변화 원인을 통합적 제도 접근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재정

분권 수단은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는 세입분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세출 분권이 강

조되었다. 재정분권 수단의 중요성 변화 이유로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정치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들 수 있다. 정치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 비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들어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서 형평의 논리가 강조되고,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다양성

을 내포한 재정분권 정책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거시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 행위자들의

행위 및 전략적 선택 역시 재정분권 수단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보수정권에서 진

보정권으로의 변화, 재정분권을 둘러싼 참여자의 확대에 따른 민주적 의사결정, 중앙-지방간

권력관계에서 자치단체간 재원배분을 둘러싼 갈등, 갈등 과정에서 참여자의 전략적 선택, 기

존에 추진하였던 재정분권 수단의 한계에 따른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확대 등은 과거에

존재했던 수단으로부터 새로운 수단으로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제어: 재정분권, 정책 수단변화, 통합적 제도적 접근

Ⅰ. 서 론

정책목표는 두 개 이상의 다양한 가치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모호성을 동반하

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역시 다양하다. 정책수단의 다양성은 수단상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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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성을 포함하며, 정책집행과정에서 환경의 변화, 참여집단간의 이해 및 갈등, 

정치적 이념의 변화 등에 따라 선택되어진다(Palumbo & Nachmias, 1983: 67-79; 전

영한, 2004: 53; 이병량 외, 2008: 8).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처음 선택한 수단이 학습을 통해 비슷한 정향(oriented)을 

갖는 수단으로 변화 되는 상황은 중･장기적 시계를 갖는 정책집행에 있어 일반적

으로 발견된다. 그러나 기존의 수단과 상충되는 새로운 수단으로의 변화는 변화

에 따른 진통이 크기 때문에 쉽게 발생되지 않는다. 특히 수단 변화에 따른 이익의 

크기가 명확한 재정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부활한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확보를 주요 가치로 삼는다. 경제적 효율성1) 증진을 위한 대안 및 제도

들의 실행은 재정분권화로 정의된다(Tiebout, 1956: 387-389; Smith, 1985: 28; Berry et 

al. 1993: 9-11; Oates, 1999: 1120-1149; Smith 2000: 8). 재정분권은 재정에 관한 중앙정

부의 권한과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주기 위해 추진되는 전략･수단･행위 

등을 총칭한다(정재진, 2009). 지방자치 실시 이후 현재까지 재정분권에 대한 역대 

정권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됨으로써 경로의존적인 성향을 갖고 발전해 왔다. 

그러나 재정분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재정분권 수단의 중요성 변화는 정책집행을 위한 수단선택의 논리에 의해 설명

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수단의 선택과 변화의 원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Hood(1986)는 정책 수단의 중요성 변화는 기술적인 맥락에서라기보다는 신념과 

정치의 문제,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논의한바 있다(Woodside, 1986: 775-793; Linder 

& Peters, 1988: 738-750; Hood, 1986). 

특정 시점에서 상충되는 정책수단의 선택은 기존 정책수단으로부터 새로운 정

책수단으로 중요도가 변화된 것을 의미하며, 정책의 수단은 주로 제도화를 통해 

실행된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정책 집행을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정책

집행의 기준은 주로 법, 제도화된 공식적 규칙 등에 의해 마련된다는 점을 강조할 

때 특정 수단으로의 중요성 변화는 제도 변화의 논리에 의해 보완적으로 설명되

1)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은 지방자치단체간 경쟁과 경제력증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Tiebout, 1956: 387-389; Smith, 1985: 28; Oates, 1999: 112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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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상충되는 재정분권 수단간 중요성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분

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도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에 있어서 발

생된 제도의 변화 과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정분권 정책의 추

진과정을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18년 동안 정권별로 구분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그리고 정권별로 수단의 중요성 변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도변화

의 논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도변화를 설명 설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통합

적 제도 접근방법을 이용하였다. 통합적 제도 접근 방법은 제도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거시, 미시, 중범위를 모두 포함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Ⅱ 이론적 배경

1. 재정분권 수단의 유형과 그 특성

재정분권수단의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에 대한 개념과 유형이 명

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분권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김재훈, 2007: 6). 분권을 실행하는 주체간에 있어서도 재정분권은 다르게 

정의된다. 재정력수준이 높은 자치단체는 국세의 지방이양 또는 신세목 개발을 

분권으로 이해하는 반면, 재정력수준이 낮은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확

대를 분권으로 해석한다(김정훈, 2007: 71). 학자들간에 있어서도 재정분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최병호(2006)는 상위정부로부터 낮은 정부에게 

세입과 세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우명동(2007)은 주민의 이익 증

진을 위한 제도개선 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손희준(2003)은 세

입과 세출 및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이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느냐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재정분권의 범주를 어디까

지로 한정하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인데, 재정분권의 주체에 의한 정의와 

학술적 맥락에서의 정의를 종합할 때 재정분권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따르는 권

한과 책임을 여러 단계의 정부에게 배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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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재원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재정분권을 위한 수단 역시 다양하게 정의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재정분권의 

범주를 세출분권과 세입분권(권오성･배인명･주운현, 2007; 이병량 외, 2008), 수평

적 형평화와 수직적 형평화(이병량, 2005;  IMF, 2001; World Bank, 2004; de Mello, 

2000, Bahl. 2000), 세입자치와 세출자치(이재은, 2004: 5-25.), 수입분권과 지출분권

(김태영, 2003), 일반재원주의와 자주재원주의(이재은, 2004)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

하고 있다. 

<표 1> 재정분권 수단의 유형

구분 내용 목적 대표적인 예

세입분권

-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에 신세목 설치권한

이양

-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의 불균형

완화 목적

- 현행 15개 지방세

과세 확대

- 세율 확대 정책

- 신세목 개발

세출분권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가능한

재원 총액의 증가

- 교부율의 증가

- 보조사업 대상의 확대 및 포괄

보조금 배분

- 지방간 재정관계의

불균형 완화

- 국가최저수준의 공익

지향 및 특정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

- 보통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 분권교부세

- 특별교부세

- 국고보조금

- 지방양여금

- 균특회계

자료: 정재진.(2009); 이병량 외.(2008)

세입분권, 수직적 형평화, 세입자치, 수입분권, 자주재원 주의는 중앙과 지방간 

재정수준의 형평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세

입권한을 갖고, 응익성을 확보한 조세행정을 실행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국세

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세목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탄

력세율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세출분권, 수평적형평화, 세출자치, 지출분권, 일반재원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수준을 확대한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총량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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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조한다. 또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에 의한 불균형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와 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 분권의 

바람직한 목표라고 인식하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정부간 재정

조정제도의 변화를 통해 보조금 및 교부세 등을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은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나 이 두 개의 수단은 

함께 실행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함께 실행될 때 그 효과는 기대 이하일 가능성

이 크다. 예를 들어 세입분권을 강조할 경우 자주재원의 증가가 발생된다. 그러나 

자주재원의 증가폭은 인구, 도시화,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단체에

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에서 세출분권을 확대 시킨다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는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세출분권을 확대한다 할지라도 이미 세목을 지방으로 이양

했기 때문에 세출분권 추진을 위한 재원인 내국세 총액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내국세 총액이 감소된 상황에서 세출분권의 확대는 기대 이하의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2.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들

지방재정관련 분야에서 재원배분의 결정 규칙을 찾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이론은 Key(1940)2)가 말했듯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3). 

다만 재정분권을 한 국가내에서 한정된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

적으로 배분하는 정책결정이라고 정의할 때 재정분권 수단의 변화는 점증주의 정

책결정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점증주의 이론은 인간 인지 능력의 한계를 수용

하고, 합리성 보다는 관련 이해 집단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조한다(Wildavsky, 

2) Key(1940)는 한정된 재원이 왜 A라는 사업이 아닌 B라는 사업에 투입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다는 것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 논의를 확장할 경우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가 

선택되고, 변화되는지에 대한 이론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3) 많은 경우 재정학에서의 연구는 국가재정이 팽창되는 이유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 실행되었다. 
재정지출이 증가되는 이유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Romer and Rosental(1979)의 중위투표모형, 
Stigler(1971)와 Peltzman(1976)의 이익집단이론, Niskanen(1971)의 관료제 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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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Lindblom, 1959). 점증주의 결정이론에 따를 경우 재정분권 수단은 전년 또는 

기존에 존재했던 수단에 기초하되 정치적 이해관계를 수렴하여 부분적인 변화만 

추구한다. 즉, 처음 설정한 수단의 항상성(homeostasis)을 가정하나 항상성이 파괴

되어 수단의 변화가 발생되는 것은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익이 복합

화 된 상황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행위의 결과로 본다. 

한편 재정분권 수단을 제도라 가정할 경우 수단의 변화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과 결절된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으로 설명가능

하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이벤트와 

제도를 둘러싼 상황 등과 같은 외생요인(exogenous)과 내생요인(endogenous)들에 

의해서 생성･변화･소멸된다. 경로의존성에서는 제도를 역사적인 우연성과 제도

가 형성되어온 발전경로에 따라 구성된다고 본다(주경일･이철주, 2005: 204; 

Thelen & Steinmo, 1992; 하연섭, 2003: 46). 경로의존성은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에 

외부 상황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선형적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서 축적의 원리를 강조한다(하연섭, 2006; 김선희, 2009). 제도가 같은 방향

으로 변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술한 경로의존성을 기초로 설명하고 제도가 급

변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절적 균형으로 설명한다. 단

절적 균형은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하거나 혹은 기존제도의 변화에 대한 요

구와 기존 제도와 외부 상황간의 모순이 누적되어 제도 자체가 이를 수용하지 못

할 경우 경로의존에서 벗어나 다른 제도로 일시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

다(Krasner, 1984: 223-246).

점증주의4)와 경로의존성5)은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를 기준으로 큰 변화 없이 

4) 재정학 영역에서는 특정 제도의 선택과 관련해 점증주의적 이론 뿐만 아니라 공공선택적 이

론도 함께 발전되어 왔으나 이 역시 인간의 행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중범위 수준과 거시 수

준에 대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박지광, 1996: 6).

5) 제도의 점증적 변화를 설명하는 신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은 본질적으로 정책의 형성과 집행

의 과정에서의 연관성과 그 논의가 동일하다. 다수의 정책집행학자들은 정책형성단계에서 작

용했던 요인들로 인해 특정한 집행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정책집행과정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을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정책의 과

정을 하나의 시계열적 과정이라고 인식할 경우 정책 역시 제도와 마찬가지로 경로의존적인 

성격을 갖는다(Majone & Wildavsky, 1979; Nakamura & Smallwood, 1980; Elmore, Gustafesson & 
Hargrove, 1986: 209-233; Lunderquist, 1987; Winter, 1990; Hansenfeld, Yeheskel & Thomas, 1991: 
45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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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논의의 맥락은 동일하다. 그러나 점증주의 이론과 경로의존

성이 재정분권 수단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점증주의는 미시적인 맥락

에서의 변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인간의 행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거시적인 환

경이나 제도적 틀에 의한 영향력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게

다가 경로의존성은 구조와 맥락을 강조함으로써 재정분권 수단 선택의 주체인 행

위자의 전략적 선택과 이에 다른 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

를 갖는다(성지은, 2005: 243-272).

3. 재정분권수단 변화 설명의 틀로서 통합적 제도 접근방법

기존 제도 연구에서 제도의 지속과 변화의 틀로 이용된 경로의존 모형과 결절

된 균형 모형은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하에서 외생요인과 내생요인을 포함하여 제

도의 변화를 논의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 변화

를 설명해 왔다(김윤권, 2003: 301). 그러나 구조와 맥락의 범주 그리고 그 영향력을 

얼마나 허용하고, 이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정책집행을 위한 제도는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상호 작용하며 선택되

고, 대응되어 발전된다(염재호, 2000: 23; 염재호 외, 2004). 수단변화의 논리는 기존 

제도변화의 논리에 더해 내부적인 요인을 더욱 강조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결과

로서의 수단 변화는 구조와 맥락에 더해 행위자의 이해와 전략 그리고 선호가 복

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신제도주의는 기존의 행태주의 또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 거시적 제도를 설명하

지 못하고 각 나라마다의 비교에서 있어서 특수성 혹은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등장하였다(Peters, 2000). 새롭게 등장한 신제도주의

는 사회현상을 제도와 행위간의 연계성 속에서 설명함으로써 그 설명력이 높아진

다는 순기능이 존재하긴 하지만 제도와 행위자간 명확한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어

렵다는 한계를 갖는다(Hall & Taylor, 1996; Peters & Linder, 1984). 이러한 측면에서 

거시적 측면인 맥락과 구조, 중범위 측면인 제도, 미시적 측면인 행위자의 상호 작

용을 종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Thelen & Stein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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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Mahoney & Snyder, 1999). 그 결과 이미 제도주의 연구에 있어서 제도의 변화

는 외부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제도의 모호성, 행위자, 권력 등의 개념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통합적 제도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있다(하연섭, 2006). 통합적 제도 접근

방법의 활용을 통한 설명 방법은 근래에 들어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은 기존에 세 

가지 학파로 나누어져 그 방법론의 차별화를 이루어온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논의하는 제도 변화의 논리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제도 변화

의 기제를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정당성, 권력과정 모두를 종합하여 조망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례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방법들을 채택한다는 

특성을 갖는다(김윤권, 2003: 305). 

4. 분석 방법

재정분권 수단의 변화는 정치 및 사회상황, 경제상황,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변

화, 정부의 변화, 정책집행 부서간의 갈등, 공공정책의 지지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Elmore, 1978: 185-228; Linder and Peters, 1984; Linder and Peters, 

1988: 738-750)6). 

현실에 있어 재정분권 수단의 변화는 정권의 의지, 이념, 재정분권 정책 추진에 

따른 관련 이해 당사자(stakeholder)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학계의 

요구, 국내외 정치･경제적 맥락에 대응해 선택되어 왔다. 게다가 재정분권 수단의 

변화는 재정이익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단 변화에 따른 갈등 

문제와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변화되어 왔다7). 

재정분권 수단의 중요성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태우 정부부

터 노무현 정부까지 재정분권에 대한 관심의 점진적 변화 내용과 그 맥락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분권의 방향성 내에서 재정분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6) Winter(1990)는 전술한 요인 이외에도 정부 조직간 상호작용, 일선관료의 행태, 정책 타겟그룹

의 행태는 제도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7) 이와 관련해 주경일･이철주(2005)는 제도변화 논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해

집단간 전략적 행위 분석을 위한 프레임 이론을 제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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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이 수단변

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외부요인은 거시적 맥락을 의미하며 이는 당

시의 정치･경제적인 맥락 및 구조를 의미한다. 내부적 요인은 재정분권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행위자들의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행동양식은 

참여자들의 선호변화와 참여자간 갈등, 조정의 과정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매 정권마다 재정분권에 대한 차별화된 이념과, 정권마다 추진한 재정분권 정책

의 결과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구조와 맥락이라는 거시적 요인의 설명력 한계가 존

재하긴 하지만 행위자의 행동양식은 구조와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중 특정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

정하지 않는다. 다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재정분권 수단의 중요성 변화

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두 고려한다. 

이하 3장에서는 각 정권별 재정분권의 추진내용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제

도변화를 기준으로 살펴봄으로써 정권별 재정분권의 강조점이 무엇이며, 재정분

권의 강조점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후 4장에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재정분권 수단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분석하고 특히 외부적 요인이 내부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분석 틀

외부적 요인

- 정치 상황

- 경제 상황

내부적 요인

- 정권의 이념

- 행위자간 정치적 협상

- 기존 수단에 대한 평가

재정분권 
수단 변화

간접영향 직접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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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권별 재정분권의 추진 내용8) 

1. 노태우 정부 재정분권 추진의 주요 내용

노태우 정부의 재정분권은 지방자치 운영에 필요한 수준의 세입분권을 추진하

였다는 특성을 갖는다. 세입분권의 추진을 위해 1991년에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

세, 사업소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였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을 50%까지 

초과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한 중과세를 도입함으

로써 지역별로 실정에 맞게 세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였다. 또한 사용

료와 수수료에 대한 요율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증진

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증대를 위해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

세에 대한 면세를 해제하였으며 종합토지세를 도입･운영하였다. 1992년에는 도세

인 지역개발세를 신설하고 탄력세율을 도입함으로써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

원, 컨테이너 등에 대한 표준세율을 50%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거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출분권 추진내용으로는 1991년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만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특정 

사업들에 대하여 국가가 소요재원의 상당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등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 지방양여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입 당시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토지초과이득세 50%, 주세 

15%, 전화세 100%로 하며 사업대상은 도로정비사업에 국한하였다. 1992년에는 양

여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재원 및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기존의 주세 15%를 60%

로 상향 조정하였고 대상사업도 농어촌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

사업 등으로 확대하였다. 

2. 김영삼 정부 재정분권 추진의 주요 내용

김영삼 정부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는 노태우 정부의 재정운용을 답습하여 세

8) 정권별 재정분권 추진 주요 내용은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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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분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졌다. 세입분권과 관련하여 1993년에 마권

세를 경주･마권세로 확대･개편하고 과세의 대상도 경정과 경륜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였다.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세

의 확충을 도모하였고, 1994년에는 주민세, 재산세,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인상하

였으며 마권세 납세지를 확대하였다. 1995년에는 1998년까지 한시적으로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인상하였으나 반대로 자동차 등록세율을 인하하고, 경차에 대한 1

가구 2차량 중과세를 제외시켰으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을 인하하였다. 또한 

토지 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을 확

대하였다9). 1996년에는 비현실적이고 비탄력적으로 운영되던 사용료･수수료 현

실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1997년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대한 탄

력세율을 도입함으로써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출분권은 해마다 관련 법안을 개정하면서 자치단체의 지출총액을 증가시켰

다. 먼저 1994년에는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기존 주세 60%에

서 80%로 재원을 확대하였고 대상사업도 확대하여 농어촌하수도 정비 사업을 포

함시켰다. 1995년에도 지방양여금 재원을 확대하였는데 양여금 재원으로 새롭게 

농특세의 19/150을 추가하였다. 한편 1996년에는 국고보조금 처리과정의 비합리

적 운영을 탈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일괄신청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7년에도 지방양여금 재원을 확대하였는데 기존 주세 80%

를 100%로 상향조정하였다. 

3. 김대중 정부 재정분권 추진의 주요 내용

김대중 정부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는 과거 노태우･김영삼 정부와 달리 세출

분권 위주의 재정분권이 추진되었다. 세입분권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제도가 도

입되었으나 이 효과와 상충(trade off)되는 제도가 동시에 도입됨으로써 세입분권

9) 지방세감면제도는 지방세로서 조세정책적인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순기능을 발생시키나 

지방세수의 잠식, 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 감면의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세부담의 불공정 등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이삼주, 200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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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 

세입분권과 관련하여 1998년에는 신 경제5개년계획의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였으나 지방

세 중과세제도 완화, 저당권의 설정 등기에 따른 등록세율 인하, 비영업용 승용차

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하였다. 1999년에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에 대한 제

한세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1,000원에서 4,500원 까지 지역별로 차등을 두도록 하

였다. 한편 국가혁신시스템 구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할 목적으로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세해 주고, 재산세와 종토세를 경감하는 정책을 실행

하였다. 또한 산업단지내의 공용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2000년에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국세의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도입하였고,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지역개발세 중 일부과세대상의 세율현실화를 위

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

하 승합차에 대한 등록,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5

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반면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구조

에 맞게 하향조정하였다. 2001년에는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세목을 변경하였으

며, 벼와 특수 작물에 대해서만 과세하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농업소

득세로 전환하였고, 주행세율을 3.2%에서 11.5%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담배소비

세의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조정하였다. 한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해 주었고, 

법인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였다. 2002년에는 소싸움 경기투표

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소방공동시설세 탄력세율제를 개선하

였다. 한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시한을 연장하였다. 

세출분권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변화가 동시에 있었다. 먼저 2000

년에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기존의 내국세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

하였다. 비록 세출분권 추진을 위해 1회의 교부세율 상향 조정이 있긴 하였으나 

내국세를 세원으로 하는 교부세율의 인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대에 큰 영향

을 미쳤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 등이 하락되었고, 시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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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주세입으로 경상적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 하는 상황에서 교

부세율의 인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양여금은 

교부세율 인상과 더불어 그 세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001년에 

양여금은 그 재원중 세원의 충분성이 미약한 전화세를 폐지하고 교통세를 이에 

포함시켰으며, 2002년에는 기존의 농특세를 19/150에서 23/150으로 상향 조정하

였다. 

4. 노무현 정부 재정분권 추진의 주요 내용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은 역사상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분권의 주요 방

법으로는 세출 분권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간 재정관계는 2003년에 정

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지방분권 로드맵｣과 ｢지방분권 특별법｣
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 제도의 설치 목적 증 첫 번째 가치는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이다. 

참여정부 들어 세입분권을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방소비세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배분방식을 두고 자치단체간, 중앙-지방간 갈등이 증

가됨으로써 결국 도입되지 못하였다10).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세입분권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는데 먼저 2003년에 등록세 과세대상

에 소형 선박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범주를 확대하였다. 2004년에는 골프연습장을 

취득세 대상으로 확대시켰고, 주행세율을 기존의 11.5%에서 17.5%로 상향 조정하

였다. 2005년에는 세입분권을 약화시키는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지방

세였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였고, 부동산 소유권 등기세율을 기존의 0.03%에서 

0.02%로 감면하였다. 기존 cc당 140원이던 자동차 세액을 배기량 1500cc에서 

1600cc로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세입의 감소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세

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업소득

세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였다. 2006년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1%로 인하하는 조

10) 지방소비세는 2010년에 와서야 실시되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세원은 부가가치세액의 5%이

며, 배분은 민간 최종소비지출에 1:2:3으로 가중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축소로 

부동산 교부세가 줄고,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소득할 주민세 등이 감소함으로써 실제 지방자

치단체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재정 확충 수준은 기대 보다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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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단행하였다. 노무현 정부 들어 새롭게 신설된 세목으로는 지역개발세를 들 

수 있다. 지역개발세는 기피시설, 유치시설, 카지노, 관광 시설 등에 대한 응익 부

담 차원에서 과세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탄

생된 세목이다. 그러나 지역개발세는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세목이 아닌 원

자력 발전소 등 기피시설 입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세출분권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먼저 2005년에 지방세

인 종합토지세 폐지와 함께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

해 거두어들이는 재원을 교부금 산정공식과 비슷한 방법으로 전액 지방에 배분함

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자 했다. 또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을 기존의 내국세 15%에서 19.13%로 인상시켰다. 그리고 지방이양 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국고보조사업의 재원을 지방이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5년을 시한으

로 하여 분권교부세를 도입하였고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0.83%에 해당

하도록 규정하였다11). 여기에 더해 보조금의 대폭적인 개편과 양여금의 폐지가 

함께 추진되었다. 1991년에 도입된 지방양여금제도는 재원의 일정비율이 항상 도

로 투자에 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보조금제도와 중복되는 특성 등으

로 인해 발생되는 비효율을 완화하고자 폐지하였다.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와 

함께 명백히 국가 사무가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추진하며 중앙정부의 

역할은 자치단체 기능의 보완적 측면에 한정한다는 국고 보조금 정비방안이 확정

되었고, 이에 기초해 국고보조금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보조

금의 지급은 가급적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면서 주세 100%와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편입

되었으며, 도로정비와 지역개발 사업은 지방교부세로 편입되었고 수질오염방지, 

청소년 육성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양여금의 폐지는 이전재

원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양여금이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균특회계로 재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에는 다시 지방교부세 법정

률을 19.13%에서 19.24%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여기서 지방교부세율의 증가는 분

11) 분권교부세는 2009년 12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 까지 5년 더 연장되었다. 분권

교부세가 폐지될 경우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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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교부세의 법정률을 0.83%에서 0.94%로 상향조정한 것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

다.  

5. 재정분권 수단 변화 요약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수단의 변화는 지방세법 및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 예

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양여금법 등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재정분권 수

단의 변화 과정을 법 및 제도적 측면에 의해서만 논의할 경우 재정분권 상황의 현

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분권은 관련 제도의 변화내용 보다는 제도 변화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변화 수준에 의해 그 수단의 중요

성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재정분권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원이 많

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의 변화 횟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방재정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방재정에 100원의 증가 효과를 발생

시키는 제도가 10번 변화하는 것 보다 1,000원의 증가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가 2

번 변화하는 것이 지방재정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재정분권 수단의 

변화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강조점 변화를 의미하며 강조점의 변화는 재정분

권 수준의 변화를 의미한다. 재정분권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이전재

원의 상대적 비중 변화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물론 재정분권의 범주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도 변화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단일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많

은 선행연구에서 재정분권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주재원의 비중과 

이전재원의 비중을 이용하고 있다. Prud'homme(1990)는 이전재원이 지방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IMF(2001)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중에서 자체지방세가 차지

하는 비율과 총 지방세입 중에서 보조금 및 양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World 

Bank(2004)는 총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에서 지방세 비율, 총 지방자치단체 세입 

중 보조금 비율을, 임성일(2003)은 지방 총 수입 중 자주재원 비중, 이전재정 중 일

반보조금의 비중 등을 이용하여 재정분권 수준을 측정한바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서 지방세와 이전재원이 차지

하는 비중을 기초로 재정분권 수단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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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전재원의 비중이 감소된다면 세입분권이 강조된 결과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전재원의 비중이 증가되고, 지방세의 비중이 감소한다면 세

출분권이 강조된 결과라 정의될 수 있다.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중요성이 변화

되는 시기는 김대중 정부를 기점으로 존재한다. 

세입분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에서는 세입확대를 위한 9건의 제

도 변화가 있었고, 김영삼 정부에서도 세입확대를 위한 8건의 제도 변화가 있었

다. 그 결과 세입분권 수준은 노태우 정부 때 29.9%에서 30.5%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등장한 김대중 정부에서는 세입확대를 위한 11건의 제도 변화가 존

재하긴 하지만 역으로 세입 축소를 발생시키는 8건의 제도 변화가 함께 실행되었

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 대비 세입분권의 수준은 2%가량 감소한 28.3%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후 등장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세입 확대를 위한 4건의 제도 변

화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입 축소를 발생시키는 6건의 제도 변화를 통해 세입분

권 수준의 순증량은 기대보다 낮아 김대중 정부 대비 약 2% 가량 증가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세출분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의 

확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제도변화는 없었다. 비록 노태우 정부 때 

양여금 제도를 마련하고, 김영삼 정부 때 양여금 재원의 확대를 꾀하기는 하였으

<표 2> 재정분권 수단의 변화12)

구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입

분권

제도변화
세입확대를 위한 9

건의 제도변화

세입확대를 위한 8

건의 제도변화

세입확대를 위한 11

건의 제도변화

세입축소를 발생시

키는 8건의 제도변

화

세입확대를 위한 4

건의 제도변화

세입축소를 발생시

키는 6건의 제도변

화

분권수준 29.94% 30.52% 28.31% 30.95%

세출

분권

제도변화
세출확대를 위한 2

건의 제도변화

세출확대를 위한 4

건의 제도변화

세출확대를 위한 3

건의 제도변화

세출확대를 위한 7

건의 제도변화

분권수준 22.79% 23.77% 29.36% 38.85%

자료: 행안부. 지방재정연감 , 각연도

12) 연도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변화 수준은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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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전재원의 증가 수준은 세입분권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부터는 세입분권 수준 보다 세출분권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는데, 이에 큰 영

향을 미친 것은 바로 교부세율의 인상을 들수 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균형발전 및 형평을 강조하며 재정이전제도를 변화시킨 결과 김대중 정부 대비 

이전재원의 양이 약 10%가량 증가하게 되었다. 

Ⅳ. 재정분권 수단의 변화 요인

1. 외부적 요인

1) 정치적 맥락

노태우･김영삼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있어 정치적 맥락의 차이점은 민

주주의의 성숙과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확대되었고 재정분권 수단 선택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 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행정자치부

가 주체가 되어 시･도의 예산담당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조율할 수 있는 ｢지
방재정 발전협의회｣를 구축하였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민간 전문가, 학계, 정계 

등을 아우르는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

정을 통해 지방 4대 협의체와 별도로 연합체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중앙-지방간 국

정 공동 참여기제를 확보하였다. 민주주의의 성숙과 참여기제의 구축은 중앙이 

주도하는 재정분권에서 지방의 의지를 포함하는 재정분권으로 제도의 방향이 변

경되는 맥락을 제공하며, 재정분권의 방향이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서 재정형평화

의 논리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 과정을 정권별로 살펴보면 1987년부터 민주화 투쟁의 결실

로 대통령 선출이 직접선거로 전환되고, 노태우 정부의 등장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서서히 증대되었다. 그러나 비록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변

화를 요구하는 기대가 존재했지만 정부간 재정관계는 중앙정부의 의도에 의해 일

방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존재 하였다13). 이후 근 반세기 만에 문민정부가 탄생

하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민주화를 옭아매던 많은 규제들을 완화하고,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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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을 옹호하며, 군부정권과는 차별화된 정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으로

써 시민권의 성숙과 시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김영삼 정권 중반 이

후에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토착화를 위한 노력이 시

도되었다. 그러나 아직 분권의 방향에 대한 명확한 논리는 구축되지 않았으며 노

태우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주축이 되어 지방자치를 토착화 시키고, 재

정분권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재정분권 방

향은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재정분권으로, 명목상의 재정

분권을 추진한다는 맥락에서 지방세율의 확대 등을 주요 재정분권 기제로 마련해 

운영하였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결과 자치단체

의 자주재원 비중이 이전재원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이것은 세입분권 확대를 적

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기 보다는 이전재원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적

게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김대중 정부부터는 재정분권이 대통령 후보시절 부터의 공약사항으로 자리매

김하게 된다.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자치단체장의 예산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법 개정을 공약 한바 있다(한국일보, 1997-06-30). 공약사

항으로 재정분권을 선택한 이유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성숙되어온 민주주의가 

인식 수준에서 행동 수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이미 학

계 및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분권 논의가 확대되

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에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성명서와 지방4단체14)를 통해 요구했다(한겨레, 

1997-12-20).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는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숙을 통한 정치체제의 개혁을 요구받게 되었고 정치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중앙

집권적 모델에서 지방분권적 모델로 변화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이 투입되었다. 노

무현 정부가 등장할 당시는 지방분권논의가 크게 강조되던 시기였다.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김대중 정부 때 보다 더욱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다. 전국시장군수구

13) 노태우 정부에 대해 전병재(1993)는 노태우 정부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부분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지방분권화 즉, 자치제를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결

국 민주화도 도중하차되고 말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경향신문, 1993-2-19). 

14) 지방 4단체는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

회, 전국시･군･구 의회의장협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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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협의회는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심화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개

편방안을 대선후보들이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매일경제, 2002-11-04).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도 지방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해 교부세 인상

을 정부에 요구하였다(국민일보, 2002-11-19). 시민단체의 지방분권 운동도 확대되

었는데 수도권 집중 구조를 바꾸기 위한 사회운동인 지방분권운동 포항본부가 

2002년 6월 창립되었고(동아일보, 2002-06-07)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운동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걸쳐 확산되었다. 이에 2002

년 대선에서 각 당 후보는 경쟁적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고 

각 후보들은 지방분권 국민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방분권을 핵심공약으로 한 노무

현 정부는 정권교체이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차별화된 지방자치 모델을 구

축하였고, 분권을 통한 다극화된(policy centric)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시대적 흐

름을 거스르지 않았다. 

정치체제의 민주화는 단기간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 변화에 의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노태우 정부부터 민주주의의 성숙이 누적되어 오다가 김영

삼 정부 말부터는 관심의 수준에서 참여의 수준으로 변화하였고, 재정분권에 대

한 적극적 참여가 확대된 김대중 정부 부터는 기존과는 다른 재정분권제도를 선

택하게 되었다. 참여와 협치를 강조하는 정권의 탄생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 이루

어진다. 이는 이미 국민은 참여를 원하고 있으며,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역시 과거

와는 다른 정권의 이념을 더 선호한 결과이다. 국민의 힘으로 새롭게 구성된 정부

는 기존의 정부와는 다른 재정분권의 이념을 확보하고 추진해 나가게 됨으로써 

결국 정치적 상황은 재정분권 정책 추진의 내부적 요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게다가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확대는 재정분권 정책 선택에 

있어 다양한 수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재정분권 정책의 방향과 목적이 

다양해지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다양한 목표와 모호한 목표의 설정은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자 재정분권 수단의 선택과정에서 행위자간 자율적 

정치적 협상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형평의 가치가 증가되는 결과를 발생시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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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맥락

노태우･김영삼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있어 경제적 맥락의 차이는 중앙 

주도의 불균형 경제성장 및 개발 메커니즘에서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통한 균형

경제 성장 및 개발 메커니즘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노태우 정부 때에는 86아시안 게임 이후 경기 호황이 지속되었으며, 88올림픽

을 개최함으로써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로 글로벌 스텐다드와 삶의 질을 

강조하였다. 대외무역 수출이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였으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

고자 하는 염원이 확대되었다. 경제가 안정과, 소득 수준의 증가 그리고 고학력화

는 정책결정과정에의 국민적 관심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김영삼 정

부에 들어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면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세

계 속의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모토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

지 국가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영향

력이 국내 경제 분야에 깊숙이 침투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이제 단일 국가

내에서의 권력적 경제정책의 운용이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시켰

고, 특히 김영삼 정권 말기에는 세방화(glocalization)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어

야 한다는 맥락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노태우 정부와 김

영삼 정부는 국가 경쟁력의 증진을 위한 대안이 지방에 있다는 것에 대해 일정부

분 동의하면서도, 균형을 통한 발전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발전 모델에 더 많

은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형평을 강조하는 세출분권 보다는 국제적 경쟁력을 일

정부분 겸비한 도시지역의 발전을 강조하는 세입분권을 적극 추진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을 극복하고자 조직 및 

인력 축소를 단행한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세입분권 수준을 저하시키는 정책을 

확대하였다.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양극화를 확대하였고, IMF의 등장은 불균

형 성장 보다는 균형성장을 해야 한다는 논의를 확산시켰다. 균형 성장 논의는 수

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서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는 서울을 위시한 수도

권의 경쟁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교부세율

을 증가 시켰다. 김대중 정부와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는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행정수도 이전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으며, 특히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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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형평화를 위해 교부세율의 대폭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지 않

았던 분권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하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의 경제 발전이 차츰 그 동력을 잃는 상황에

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지방의 경쟁력 증진을 주요 이슈로 부각시켰

고,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점차 확대되었다. 

게다가 김대중 정부 때 IMF와 사회 양극화 현상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인식되었다.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났으며, 특히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의 재구조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확

대 되었고, 재정분권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이 확산되어 새로운 방향으로의 개선

을 요구하도록 만들었다. 재정분권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과거에 추진해

온 재정분권 수단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수단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재정분권의 확대를 적극 요구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확대는 중앙-지방, 지방-지방간 희소한 재원을 둘러싼 갈등

을 발생시켰고, 갈등과정에서 정치적 협상에 의한 재정분권 수단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2. 내부적 요인

1) 정권의 이념적 성향

정권의 이념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제이며 이념에 대한 지지자의 확대

는 정권의 이념이 정책수단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도록 만든다(Soltan, 1998: 9; 

Goldsten & Keohane, 1993). 노태우･김영삼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이념상 

차이는 보수와 진보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진보정권의 창출은 당시 정치 및 경제적 

상황 변화에 의해 참여와 균형을 선호한 국민의 선택 결과이며, 이는 재정분권 수

단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이념이 보수이기 때문에 시

장경제의 완전성을 인정하는 분권수단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노

무현･김대중 정부는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

는데 있어 형평의 논리를 적극 강조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세출 분권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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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비록 정치적인 맥락에서 그 태생은 다르다 할지

라도 노태우 정부 시절 여소야대의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0년에 3당 

합당을 함으로써 정권이념의 연속성이 존재하였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정책의 추

진과정에서 보수적 성향의 정권에서는 주로 중앙정부가 주축이 된 세입분권의 확

대에 초점을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비록 세입분권이 중앙-지방간 관계에서의 수

직적 형평을 확보하고, 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는 있으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한 세입분권의 확대는 세입분

권의 순기능을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초기에 의도했던 바와 동일한 재정분권의 

순기능이 확보되지는 못했지만 균형과 형평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자치단체 및 관련 시민단체들이 자치단체의 재정 확대를 위한 세입

분권과 세출분권을 동시에 요구하였으나 IMF의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출분

권을 확대하였다. 비록 김대중 정부 때 세입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전혀 하

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IMF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기반 

불안정과 축소는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자치단체로 이전해 주는 세출분권의 상대

적 확대를 가져왔다. 이후 등장한 노무현 정부 역시 그 정치적 기반이 지방에 있었

고, 지방소속의 시민단체들과의 재정분권 협약을 마련함으로써 자치단체간 불균

형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노무현 정부도 정권 초반에는 세입분권을 

적극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 논의하게 될 재정분권 정책 참여자의 변화와 

다양화는 특정 지역의 경쟁력을 강조시키는 세입분권 보다는 모든 자치단체의 재

정 형평화를 도모하는 세출분권의 확대를 강조하도록 만들었다. 

2) 모호한 정책목표 하에서 행위자간 정치적 협상

정책과정의 참여자 확대에 따른 정치적 협상은 재정분권 수단의 변화를 둘러싼 

행위자들간 갈등상황의 존재를 의미하며, 재정분권 수단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한

다(Lieberman, 2002).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기제는 노태우 정부 때는 중

앙정부 위주의 단독 결정 시스템에서 노무현 정부로 오면서 학계, 지방4단체, 시

민단체 등을 포함시키는 거버넌스형 결정 시스템으로 변화되어 왔다. 거버넌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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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시스템에 의한 참여자의 확대는 재정분권에 대한 방향의 설정이 중앙정

부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재정증대를 위한 방

향으로 설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견수렴의 확대는 비판의 제도화, 절차의 공

개성, 절차의 공평성 등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갖지만(Simon, 1972; 김영평, 1991: 18-21) 다른 한편으로는 이익을 둘러싼 갈등

이 증가될 수 있다(Morton, 1973: 3; Anthony, 1972: 38-52). 이러한 갈등의 해결 방법

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다수 참여자의 손실 최소화 전략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는 다수결의 논리를 강조하는 세출분권의 중요성을 점차 확대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15). 

참여자의 확대 뿐만 아니라 재정분권이라는 정책의 모호성은 참여자들이 재정

분권의 방향에 대해 유리하게 해석하고, 해석된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만들었다. 재정분권은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역대 정권

에서 조차 재정분권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 추진하지 못했다. 제도의 형성과

정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규칙에 모호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으며(하

연섭, 2006), 모호한 분권의 개념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는 

정책효과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특히 일관성이 저하되는 부분은 세입분권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호한 정책목표 안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세

입분권을 추진하게 될 경우 중앙정부의 재원이 감소됨으로써 중앙정부는 적극 찬

성하지 않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과세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반기지 않고,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수가 

적고, 산업기반이 저조한 자치단체의 경우 세입분권을 확대한다 할지라도 그 효

과가 크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권과의 격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재정력 격차를 선

호하지 않게 된다. 반면 세출 분권을 확대하는 경우는 비록 중앙의 재원을 지방에 

15)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 제도 운영과정에서 하나의 이익집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익집단은 규모가 클수록 많은 이점을 갖고, 이익집단간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종국에 힘 있

는 이익집단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익 집단들간 서로 다른 재정

력으로 인해 상대적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Burt, 1990: 17-28; Pross, 1992: 101). 그러나 여기

서 힘 있는 이익집단이란 재정력 등과는 거리가 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경우 대 정부 분권방향 설정 협의과정에서 경기도

와 서울시 등의 세입분권 확대 요구가 논의에 등장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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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해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중앙이 지방자치단체에 관여할 수 있다

는 맥락에서 중앙정부는 세입분권보다 세출분권을 선호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노력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전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지역주민의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으며 수도권과 기타 지방간의 세입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맥락에서 세

출 분권을 선호하게 된다16).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재정분권 정책 실행에 따라 직

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분권정책 수단 선택 과정에서 일치된 합의를 

보이지 않게 됨으로써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세출분권을 강화 시키게 되었다(이병량 외, 2008). 

정책 참여자의 확대는 중앙정부 내부에서의 참여자 확대를 동반한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일선관료의 영향력은 매우 크며, 이들의 재량범위와 상급기관에 의한 

통제의 범위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재정분권제도는 참여자들의 비판을 받아 수정

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재정분권 정책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없게 된다(Lipsky, 1980). 뿐만 아니라 정부간 또는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간 재정분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재정분권제도는 어느 

특정 부처 또는 어느 특정 공무원의 이해와 관심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중앙정부 내 다수의 부처 입장이 반영되어 그 중요성이 변화된다. 재정분권에 대

한 갈등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들어 더욱 확대되었다. 청와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간의 줄다리기와 협의가 미흡했고, 

이는 중앙과 다수의 자치단체가 선호하는 세출분권을 강조하도록 하였다. 부처 

수준에서 재경부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적극 반대하였고 기획예산처와 산업자

원부는 과세권 이양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출책임이 명

확해야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을 함으로써 혁신주체의 협력 

효과가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났다17). 결국 중앙정부 내부에서의 부처간 재정분권

16) 특히 이전재원의 배분 뿐만 아니라 배분 방식도 서로 다른 이해와 정치적 선호를 가진 당사

자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향이 많다(Bird & Smart, 2001: 899-912; Bahl & Wallace, 
2004; 최병호･정종필, 2007: 23).

17) 일례로 정권 초기에 지방의 세입 증진을 위해 행자부는 부가가치세 10%와 양도소득세를 지

방세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재경부에 했지만, 재경부는 시가의 30%밖에 반영되지 않는 종

합토지세와 재산과세의 과표를 현실화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여 지방의 자구노력 확대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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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입장 차이와 재정분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의 저하18)는 세입분권제도의 

실행을 보장하지 못했고, 세출분권을 적극 실행하는 방향으로 재정수단의 중요성

이 변화하도록 만들었다. 

3) 수단 실행에 대한 행위자의 평가

새로운 정권이 과거 정권을 학습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정권에 대한 학계 또는 여

론의 평가인데, 이전 정권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못할 때 현재 정권은 

외생적 학습을 통해 더욱 정교화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재정 분권

에 대한 평가가 노태우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로 오면서 보다 관대해진 것은 사

실이나 여론이나 학계 전문가들의 분권에 대한 요구의 증가는 새롭게 등장하는 

정부가 분권에 대한 관심을 더욱 크게 갖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학계가 

재정분권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에 들어서 

인데, 비록 주민들의 지방정치에 대한 참여는 크지 않았지만 경실련 및 지방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분권에 대한 논의가 확대 되었고 많은 경우 재정분권의 방향이 

자치단체간 불균형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 말기부터 김대중 정

부 초기에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가 확산된 기저에는 당시 경제침체 및 IMF에 의

한 중앙 및 지방 재정관계의 재 구조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대중 정

부 때 지방자치단체는 IMF로 인해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액의 자연 감소분이 확대 

되었는데, 이 과정에 자치단체를 비롯해 많은 학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을 

위한 이전재원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가 있는 조세이전 방식 보다는 교부금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더 두고 있었다. 

18) 정책의 집행 또는 새로운 제도의 수립 및 집행에 관련하여 관료의 행태는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Hjern･Porter(1981)는 특정 프로그램 또는 특정 정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화된 

행정가들은 조직의 목표보다는 정책의 목표를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

다고 가정하나 Lipsky(1980)는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관료들은 자신들의 일상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일선관료들은 정책서

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거나, 일반인이 이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행정비용

에 대한 부담을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서 정책의 실행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Weatherly & Lipsky, 1977: 171-197). Elmore(1978)는 이러한 관료의 행태는 개인의 특성에 기인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조직 문화에 의해서 기인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조직의 문

화는 조직이 처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 환경에 따른 관료들의 

행태는 재정분권제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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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순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한다. 만약 세입분권을 통해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입 수준이 형평화 되고, 자치단체가 경제적 효율성을 추

동할 수 있을 만큼의 자주재원 확보에 순기능을 미칠 수 있다면 선분권 후보완을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는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 추진한 세입분권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개선하지 못했다19). 게다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노태우 정부 때 평균 62.1%에서 김영삼 정부 들어 

61.6%로 감소하였고,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는 51.0%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결국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방재정의 악화와 자치단체간 재정력 편차가 확대됨으로써 

세입분권 추진의 정책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의견이 증가되었다. 반면 세출분권

의 추진은 지방의 자주성은 낮아질 수 있으나 형평성 만큼은 보장될 수 있다는 기

대를 증가시켰고, 이러한 맥락에서 세출분권의 중요성이 더욱 확산되었다.  

3. 재정분권 수단변화 요약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은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재정분권의 효과

는 달리 나타난다. 이중 세출분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의 수단이 변화

된 것은 지방-지방간 재정균형화 즉,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각 자치단체의 재정이 형평화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라 판단

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를 이끌었고, 하나의 제도로서 정책수단

의 변화는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에 의해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왔다. 

외부적 요인 중 정치적 상황은 노태우 정부 부터 서서히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 증가하게 되었고, 민주주의의 확산은 시민사회의 성숙을 가져왔다. 경제적인 

상황 역시 교육 수준의 향상을 통해 일정 부분 시민사회의 성숙을 추동했다. 게다

가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불균형 성장 전략은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 

간에도 빈부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IMF 환란과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자

치단체가 경쟁적 발전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는 

19)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세입분권을 추진해 왔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0 : 20의 비중을 

변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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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민은 선택과 집중 보다는 형평과 균형

을 강조하고, 중앙집권식 의사결정 체제 보다는 참여식 의사결정체제를 이념으로 

하는 새로운 정권을 1998년 탄생시켰다. 새로운 정부의 등장은 국정운영 전반의 

개혁을 유도하였고, 재정분권 역시 지방과 지방간 재정력 격차를 먼저 완화하고, 

중앙과 지방간 재정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즉, 그동안의 선분권 

후분배의 논리에서 벗어나 세출분권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자치단체간 균형수

준을 확보한 후 세입분권으로 지방재정을 보완한다는 맥락에서 재정분권의 변화

가 추진되었다. 게다가 재정분권 수단의 선택은 중앙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표 3>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변화 내용

정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치

사회

경제

○ 대외 수출 흑자

○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

제발전 모델

○ 최초의 문민정부

○ 시민사회의 확산

○ 신한국 창조를 위해

OECD 가입/ UR

○ 중앙주도의 경제성장

모델

○ IMF

○ 지방을 경제발전을 위

한 동반자로 인식

○ 빈부격차 심화 및 실업

문제의 대두

○ 시민사회의 성숙

○ 균형 성장정책 필요성

확대

○ 중앙과 지방의 협치 관

계

○ 균형성장에 대한 열망

증대

정권의

이념
○ 보수, 선택과 집중 ○ 보수, 선택과 집중 ○ 진보, 형평 ○ 진보, 형평

참여자

및

협상

○ 상징적 의미에서 지방

자치에 대한 관심 증대

○ 지방자치 실시 방향에

대한 적극적 의견개진

미흡

○ 학계 및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토착화를 위한 노력

- 주민들의 참여는 크지

않음.

○ 아직 분권과 지방자치

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구축되지 않음.

○ 분권의 논의 증대

- 조세 등에 대한 분권화

논의 확대

- 지방4단체를 중심으로

분권 논의 확대

- 지방분권 촉구 지식인

선언

○ 재정분권을 둘러싼 참

여자간 이견 증대와 이

과정에서 세출 분권 추

진

○ 지방분권을 위한 시민

단체의 결속 및 대선

당시 지방자치 약속 서

한의 전달 및 수용

- 시민, 학계 전문가들의

대거 투입을 통한 지방

분권 노력 실시

○ 청와대, 위원회, 정부

부처간의 줄다리기 및

협의 미흡의 분권

기존

수단에

대한

평가

○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민주화를 이룩하는데는

긍정적이나 지방분권화

를 실시하지 못함

○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

으로의 기치는 좋으나

개혁의 성과가 만족스

럽지 못함.

○ 중앙-지방관계, 지방-

지방관계의 재정형평화

미달성

○ 국정운영 목표 중 하나

로 분권을 추구하였으

나 IMF탈출을 위해 지

방분권을 원활히 수행

하지 못함.

○ 효율성의 논리에 의해

지방조직 축소 단행은

분권에 역행

○ 분권 실천의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긍정적

이나 제시한 정책의 효

과는 크지 못함.

○ 게다가 제시한 정책의

추진도 답보상태

재정분

권수단

○ 소극적 재정분권과 중

앙정부 주도의 세입분

권 추진

○ 중앙정부 주도의 세입

분권 추진

○ 세출분권에 대한 관심

이 차츰 형성

○ 세출분권을 기반으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재정립

○ 선 균형논리를 강조한

강력한 세출분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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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시민, 지방, 중앙이 모두 모여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참여기제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다수의 참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수단을 실행

하기 원한다. 당시 재정분권 수단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도,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도, 중앙정부의 부처 간에도, 시민단체들 간에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해 왔다. 예를 

들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균형발전 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이들

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들은 재정력 균형을 선호했다. 경제학자들은 주로 선택

과 집중의 논리를, 행정학자들은 책임성이 보장되는 수준에서의 재정력 균형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국세의 지방이양과 교부세율의 인상을 반대하였고, 행안

부는 교부세율의 인상을 강조하였다. 수도권의 시민단체들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을, 지방의 시민단체들은 지역간 형평화를 강조하였다. 외부적 조건으로서 경제

와 정치의 발전은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기제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의사결정에의 

참여 확대는 위와 같은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갈등 과정에서 재정분권 수단은 다

수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인 세출분권으로 변화되었다. 게다가 과거 노태

우･김영삼 정부가 실행해 온 세입분권위주의 재정분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확

대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세출분권을 재정분권의 새로운 틀

로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였다. 

Ⅴ. 결 론 

재정분권은 결과로서의 분권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분권화이다. 단체자치의 

특성을 갖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완벽한 과세자주권은 보장되지 않는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기능이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지

방재정을 어디까지 확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없다. 따라서 재정

분권은 지방으로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논의에서 발전해 어떻게 분권

의 방향을 정립하고, 분권의 순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분권 관련 논의들 중 미래의 방향

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상당부분 존재하나 재정분권 수단의 중요성 변화 과정

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재정을 둘러싼 맥락과 제도, 그리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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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재정 관련 

분야에 있어서 특정 재정분권의 수단 선택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축적되지 않아 이

론화 작업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 연구는 재정분권 이론에서 재정분권 수단 변화에 대한 설명 논의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안적인 분석 방법으로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통합

적 제도 접근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재정분권 수단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구분하여 제도의 중요성 변화가 존재하는지와 더불어 이러한 현상

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노태우 정부와 김영

삼 정부에서는 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의 신세목을 개발하거

나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입분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세입분권은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재정형평화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지방자치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세출분권을 강조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에는 

국가 균형 발전을 재정분권과 동일시하기도 하였으며, 역사상 유래 없는 지방교

부세율의 대폭적인 증액 뿐만 아니라 세출분권을 위한 신이전재원인 분권교부세

와 부동산 교부세를 개설하였다. 

전술한 재정분권 수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정

치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들 수 있다.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노태우･김영

삼 정부에 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들어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서 형평의 논리

가 강조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였다. 일례로 재정분권 정책 결정 참여기제를 마

련했다는 것, IMF에 의한 사회 양극화 및 수도권과 비 수도권간 재정력 격차는 재

정분권이 형평화를 선호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거시적 맥락에 의해 영향

을 받는 행위자들의 행위 및 전략적 선택 역시 재정분권 수단 선택에 지대한 영향

을 미쳤는데,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의 변화, 재정분권을 둘러싼 참여자의 

확대에 따른 다수결의 원칙 적용, 중앙-지방간 권력관계에서의 갈등, 기존에 추진

하였던 재정분권 수단의 한계 등은 과거에 존재했던 수단으로부터 새로운 수단으

로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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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도별 지방세와 교부세의 비중 변화

(단위: 억원)

구분　

자주재원 이전재원

세출총액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합계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고

보조금

노태우

정부

1991 201,338 80,352 120,986 64,155 34,524 5,570 24,061 265,493

1992 249,906 94,621 155,285 69,061 39,251 12,306 17,504 318,967

합계 451,244 174,973 276,271 133,216 73,775 17,876 41,565 584,460

비중 77.21% 29.94% 47.27% 22.79% 12.62% 3.06% 7.11% 100%

김영삼

정부

1993 265,903 110,258 155,645 80,026 44,124 14,211 21,691 345,929

1994 311,591 132,286 179,305 96,493 48,214 16,961 31,318 408,084

1995 360,634 153,169 207,465 116,539 56,746 18,701 41,092 477,173

1996 450,075 173,965 276,110 140,283 65,239 25,744 49,300 590,358

1997 496,609 184,977 311,632 154,527 70,146 28,772 55,609 651,136

합계 1,884,812 754,655 1,130,157 587,868 284,469 104,389 199,010 2,472,680

비중 76.23% 30.52% 45.71% 23.77% 11.50% 4.22% 8.05% 100%

김대중

정부

1998 465,157 171,483 293,674 179,865 73,345 28,855 77,665 645,022

1999 483,197 185,686 297,511 195,123 69,187 29,061 96,875 678,320

2000 518,931 203,616 315,315 220,555 84,494 37,134 98,927 739,486

2001 626,232 266,399 359,833 281,562 123,501 46,281 111,780 907,794

2002 738,682 315,836 422,846 328,880 124,791 41,901 162,188 1,067,562

합계 2,832,199 1,143,020 1,689,179 1,205,985 475,318 183,232 547,435 4,038,184

비중 70.14% 28.31% 41.83% 29.86% 11.77% 4.54% 13.56% 100%

노무현

정부

2003 861,859 330,620 531,239 337,043 150,378 44,120 142,545 1,198,902

2004 693,096 341,594 351,502 416,157 142,288 37,753 236,116 1,109,253

2005 668,610 359,769 308,841 484,263 200,183 0 284,080 1,152,873

2006 714,809 412,818 301,991 560,167 217,346 0 342,821 1,274,976

2007 776,077 435,315 340,762 561,777 266,703 0 295,074 1,337,854

합계 3,714,451 1,880,116 1,834,335 2,359,407 976,898 81,873 1,300,636 6,073,858

비중 61.15% 30.95% 331.12% 38.85% 16.08% 1.35% 21.41% 10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